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ᆞ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

술사ᆞ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ᆞ준정부기관ᆞ기타공

공기관의 건설기술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ᆞ건축사 자격

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3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만, 3급 기술

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ᆞ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

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이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

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ᆞ부교수ᆞ조교수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

할 수 있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ᆞ운영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ᆞ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

하여 고시한다.

  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

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라.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

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